
■ 난민  시행규칙 [ 지 제6호서식] 

난민면 조서

참석자

난민신청자
성명 국적 생년월일

담당공무원
성명 생년월일

통역인
성명 국적 생년월일

 타 

성명 국적 생년월일

난민신청자와의 관계

일 시

시 작 년     월     일     시     분

종 료 년     월     일     시     분

휴 식 년     월     일  시  분부터     시  분

장 소

사용 

언어

[안   내]

◈ 난민의 정의

난민이란 인종, 종교, 국적, 특정 사회 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해를 

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호를 을 수 없거나 호

를 원하 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 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

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 를 원하 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. 

◈ 이 면담은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  위해 매우 요한 절차입니다. 따라서 신청자

는 사실만을 술해야 하고,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의 술을 명하여야 합니다. 

◈ 면담  술한 내용은 모두 비 로 유  될 것이며, 술한 내용을 면담 종료 후 

통역인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고 술을 수정할 수 있는 회가 제공됩니다. 

◈ 신청자는 면담  휴식이 필요한 경우, 언제든  담당공무원에게 휴식을 요청할 

수 있습니다. 



면접조서

내용확인

시 간 년     월     일  시  분부터     시  분

인확인란

본인은 면담기록이 본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통역인을 통하여 확인하고

서명함

※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민신청자 (서명)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역인 (서명)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 공무원 (서명)                     

210㎜×297㎜(인쇄용 (2 ) 60g/㎡)




